
정부, 석유 유통시장 감독 강화
산자부 , 수평거래제한 완화 대신 석유사업자 등록 철저관리

주유소가 일반판매소에 등·경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석유사업자에 대한 감독체제는 대폭 강화

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03년 상반기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를 금하고 있는 이른바 <수평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유

소가 등·경유를 일반판매소에 파는 행위를 허용하고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해 최소 1만㎘이상의 저장시설을 확

보토록 했다.

또 2003년부터 도입되는 유류 구매카드제도가 정착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상표표시 위반이나 불량제

품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면 전면적인 수평거래 제한제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등록 이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을 때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을 회피한 채 영업을 해오던 석유판매업자의 지점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했

다.

석유수급상황 보고대상에 월 판매량 20㎘ 이하의 일반판매소도 포함시켜 모든 일반판매소로 확대하고 이동

차량 영업을 위해서는 고정 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보유한 이동차량의 총 용량을 판매소 저장시설

허가용량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법이 정한 7가지 형태의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제한규

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영역을 정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이 정한 방식 이외의 석유판

매를 금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석유품질 관련 개선방안도 2003년 1

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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